
중요 공지
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

식물의 병해충 침입 경계 중

불법으로 수입금지물품이나 식물을 반입한 경우에는
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처분되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300만엔 이하(법인의 경우는 5,000만엔 이하)의 벌금이
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◆ 수입검사 절차에서 여권이나 탑승권 정보를 기록할 때는
검사에 시간이 필요합니다.

수하물로 일본에 반입한 식물에 대해 다음 사항에
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１ 휴대품·별송품 신고서(세관신고서)에 식물 신고가 필요합니다.
２ 묘목이나 종자 등의 종묘류, 절화, 채소, 과일, 콩, 쌀 등에는
수출국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 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.

３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물은 폐기됩니다.

식물방역소주요문의처
요코하마 식물방역소 ０４５－２１１－７１５３

나고야 식물방역소 ０５２－６５１－０１１２

고베 식물방역소 ０７８－３３１－２３８６

모지 식물방역소 ０９３－３２１－２６０１

나하 식물방역사무소 ０９８－８６８－２８５０

식물을 반입할 수
있는지에 대해서는
여기를 체크!

검사 증명서에
대해서는 여기를 체크!

◆세관 검사 전에 반드시 식물 검역 카운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

수하물의 식물에 대하여
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식물을 반입한 경우

벌칙의 대상이 됩니다.


